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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시간�노동의�요인과�해법:�

주� 4.5일제와�유급휴가를�중심으로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인 상황에서 최근 

노동계,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노동시간 감축을 위해 주 4일제 혹은 

4.5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 4.5일제는 실질 노동시간 감축 효과

를 보일까? OECD 국가와의 비교 결과, 한국의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요인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낮은 시간제 노동 종사자 비중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요소를 제거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주요 제도적 요

인으로 적은 유급휴가 일수와 그것의 낮은 사용률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4.5일제 도입이 주 40시간제를 고수한 

채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을 전

제해야 한다. 또한, 기본 유급휴가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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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한 곳이며, 최

근 노동계,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주 4일제 혹은 4.5일제 도입을 검토

하고 있음. 

l 한국의 노동시간은 최근 20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

균과는 거리가 있음(2022년 기준 OECD 평균 1752시간 vs 한국 1901시간).

l 이런 상황에서 최근 노동계, 시민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주 4일제 혹은 

4.5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몇몇 기업과 업종에서는 월 1회 주4일 

근무 또는 격주 4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음.

l 이러한 시도는 세계 여러 국가의 특정 업종 및 기업에서 실험하고 있는 주 4

일제의 목적과도 일치함.

l 그렇다면 주 4.5일제는 실질 노동시간 감축 효과를 보일까? 이 질문에 접근하

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과 노동

시간과 관련된 제도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n 첫째, 높은 자영업자의 비중과 낮은 시간제 노동 종사자 비중은 장시간 노동을 

유인하는 구조적 요인임. 다만, 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타국

보다 여전히 긴 상태임.

l OECD 국가를 비교해 볼 때, 연간 노동시간은 자영업자 비중과 비례 경향을, 

시간제 노동자 비중과는 반비례 경향을 보임(그림1, 그림2).

l 한국의 경우 시간제 노동자 비중은 2022년 기준 16%로 중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자영업자의 비중은 23.5%로 매우 높은 상태임.

l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상태임. 김민섭(2023)에 따르면, 국가 간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

중을 평균 수준으로 조정했을 때 국가 간 연간 노동시간 격차는 크게 줄어듦. 

한국의 경우 81시간(2021년 기준) 감소하고,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64시간

에서 181시간으로 좁혀짐. 하지만 한국이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사실은 달라

지지 않음. 멕시코, 칠레, 캐나다와 함께 높은 수준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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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즉, 이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에는 구조적 요인 이외 제도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해설: 그림1의 가로축은 연 평균 노동시간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자영업자 비중(%)을 나타냄. 그림2의

가로축은 그림1과 동일하며, 세로축은 시간제 노동 종사자의 비중(%)을 나타냄. 그림1은 확실한 우상향

경향을 보이는 반면, 그림2는 느슨한 우하향 경향을 보임.

자료: OECD.Stat.

n 둘째, 제도적인 요인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 유급휴가 일수를 꼽을 수 있음.

l 연 15일의 유급휴가는 연공급 임금체계와 연동되어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최대 25일까지 증가함.

l 현행 근로기준법상 이직 시 경력에 따라 증가한 유급휴가 일수가 보장되지 

않음. 한국의 평균 근속연수는 2022년 기준 5.4년(5인 이상 상용직의 경우 

7.2년)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함(2022년 OECD 평균 평균은 8.7). 

잦은 이직으로 인해 유급휴가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임. 다만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공휴일(15일) 수가 유급휴가의 부족을 보완하고 있음.

그림1. OECD 주요국의 연

노동시간과 자영업자 비중

그림2. OECD 주요국의 연

노동시간과 시간제 노동 종사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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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따라서 최저(기본) 유급휴가 일수를 늘리고, 연공성을 약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최소 20일, 최대 25일).

l 관행적 요인으로 이러한 연차의 사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

전히 70%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기업 규모별 격차가 매우 크게 드러나는 

점을 들 수 있음. 

n 실질 노동시간의 감축을 위해서는 주 4.5일제 도입이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라

는 기반 위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l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법정 노동시간과 실질 노동시간은 전반적인 비

례관계를 보임. 하지만 대다수 국가의 법정 노동시간은 40시간임에도 불구하

고(표1), 그 국가들 사이에서 연간 노동시간의 격차는 크게 나타남. 법정 노동

시간이 40시간인 18개 나라 사이 연간 노동시간 격차의 최대치는 476시간으

로, 한국(1901시간)과 노르웨이(1425시간)에서 발생함(그림3).

l 이 격차를 해소할 방법으로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제도개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l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함(그

림4). 이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의 영향임.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은 두 가

지 의미있는 결과를 남김.

◇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2019년과 2020년에는 분명한 노동시간 감축 효

과를 보임(Carcillo et al., 2022).

◇ 초과 노동 증가 등 노동시간 재조정으로 인해 감축 효과가 상쇄됨(Carcillo et al., 

2022). 

l 다시 말해, 1일 9시간 근무 등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에 기반한 주 4.5일제 

도입은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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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OECD 국가의 주당 법정 노동시간

해설: 괄호안의 숫자는 협약 및 규약에 따른 최대 노동시간을 의미

출처: OECD Policy Questionnaire on Working Time Regulation(2020), OECD (2021)에서 재인용.

해설: 그림3 한국의 유급휴가 일수와 법정 공휴일 수는 각각 15일임.

출처: OECD.Stat(그림3), OECD.Stat와 고용노동부(그림4).

n 더불어 실질 노동시간의 감축을 위해서는 연차 확대라는 제도개선을 동반할 필

요가 있음. 

l 상기 언급한 18개국 사이에 나타난 노동시간 격차의 원인 중 하나는 유급휴

가 일수임. 18개국 중 한국보다 연 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나라는 캐나다와 

일본밖에 없음(그림3).

법정 노동시간 국가

35시간 프랑스

38시간 호주, 벨기에

40시간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

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

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

42시간 이스라엘

45시간 칠레, 튀르키에

규정없음 덴마크(37), 독일(38.2), 네델란드(37.4), 스위스(42), 영국

그림3.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인

OECD 국가의 유급휴가 및 공휴일 수
그림4.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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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차 사용율(소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1), 여전히 70% 중반대에 머물러 

있으며(16.6일 중 12.7일 사용)2), 부여한 휴가 일수는 기업 규모별로 큰 격차

를 보임(100인 이상 기업은 17.3일, 5인 이상 10인 미만 기업은 13.2일) (문화

체육관광부, 2023).

l 따라서 주 4.5일제 도입이 실질 노동시간 감축을 목표로 한다면, 노동시간 재

조정이 아닌 법정 노동시간의 감축을 동반해야 하며, 유급휴가의 증대와 50

인 미만 기업 내 휴가제도 개선 등의 개혁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참고문헌

김민섭(2023),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KDI Focus, Vol.128., KDI,

김상배(2024), “금융 노동자 초과노동 실태 분석- 2023년 금융산업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슈페이퍼 No.116, 금융경제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3년 근로자 휴가조사, 문화체육관광부.

Carcillo, S., Hijzen, A. & Thewissen, S. (2024), “The limitations of overtime limits to reduce long working

hours: Evidence from the 2018 to 2021 working time reform in Korea”,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62(1), pp.98–126. https://doi.org/10.1111/bjir.12743

OECD (2021),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Navigating the COVID-19 Crisis and Recover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a700c4b-en.

1) 연차를 비롯한 휴가 사용 실태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시계열 자료를 존재하지 않음. 고용부와 

문체부가 매년 시행하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차 소진율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코로나19로 시기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재차 반등하는 국면에 있음.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10245#actually).

2) 이에 반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융산업 종사자

의 연차 소진율은 65%에 불과함(김상배, 2024).


